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2. 3.] [대통령령 제32844호, 2022. 8. 2., 일부개
정]

개정 시행령은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으로 ‘사용자가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

하거나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추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

1항 제4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되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불가피한 사유에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을 추가하여 고용제한조치의 예외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정 시행령은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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